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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회 원회조례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

( 안번호 제28호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4. 12. 1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 원

1. 심사경과

  ■ 발  및 발  : 2004. 7. 8,  원  4  발

  ■ 회  : 2004. 7. 8 회 원회 회

  ■ 상정  : 2004. 11. 22 제91회 사천시 회 시회 제1차 회 원회  

                상정 결

2. 제안  : 원협  발  안건 로 생략

■ 제안

  ■ 사천시  사업  신  및 변경과 업무조정에 라 회 상 원      

     회   조정하려고 사천시 회 원회조례 개정  발 함

■ 주 골

  ■ 상 원회별  조정

■ 법적근거

  현    행  개 정 안

    무

 원 회

획담당 , 정보담당 ,

무 , 체 시 리사업 ,

종합사회복지 , 환경시 사업 ,

문화 술회

획담당 , 보담당 ,

무 , 체 시 리사업 ,

종합사회복지 , 문화 술회

행정타운사업

산업건

 원 회

지역개발 , 보건 ,

농업 술

지역개발 , 보건 ,

농업 술 , 하수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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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■ 방 법 제35조, 제50조, 제51조 및 같 법시행령 제20조 2

■ 개정조례안

  ■ 신․  조문 비

 

3. 검 보고  [전문 원 : 제 ]

 ■ 시정  현안 사업  신청사 건  조  추 과 사 업 전 단  

경남첨단산업단  연계한 역균형발전 등 신 시건  행정타  조  

차 없는 추  해 2006년 12월 31  한시  행정타 사업  신

하고 

  ■ 2004년 7월 1 로 사천시하수 사업 조례가 시행됨 로  하수업무  

조 원화로 한 비효  해 하  해 종전 상하수 과  하수담당과 사

천시 사남  방  사 방산업단 내에 한 환경시 사업  합하여 

현       행 개    정    안

 제3조(상 원회  직무  그 )

  ① (생략)

  

  ② (생략)

  1. (생략)

  2. 무 원회

    획담당 , 정보담당 , 무 ,

    체 시 리사업 , 종합사회복

    지 , 환경시 사업 , 문화 술

    회  에 하는 사항

  3. 산업건 원회

    지역개발 , 보건 , 농업 술

    에 하는 사항

 제3조(상 원회  직무  그 )

  ① (현행과 같 )

  

  ② (현행과 같 )

  1. (현행과 같 )

  2. 무 원회

    획담당 , 정보담당 , 무 ,

    체 시 리사업 , 종합사회복

    지 , 문화 술회 , 행정타운사

    업  에 하는 사항

  3. 산업건 원회

    지역개발 , 보건 , 농업 술 ,

    하수도사업  에 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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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 사업 로  변경함과 함께 능 및 체계  효 적 로 추 코  

하는 사항 로

  ■ 2004년 6월 29  제86회 사천시 회 정례회 제4차 본회 시 가결시킨 사천

시행정 조례 개정조례에 맞추어 상 원회별  조정코  하

는 취 므로 신청사건 과 연계한 행정타  조  한 행정타 사업 는 종

전 회계과 사무 야  신청사건 추 팀   신청사건 팀과 신 된 사무

야  행정타 조 팀  합하여 행정타 사업 로 신 된 것  행정타 사업

는 역개발  업무에 하는 택 개발 원업무 등  나 신청사건 에 

 계, 계약, 조 , 공 등 총무  회계과  많  연  는 업무  

추 한다고 볼 수  것 므로 총무 원회 로 하는 것  타당하다고 

보 ,

  ■ 하수업무  효 적 추  한 하수 사업 는 종전 상하수 과 사무 야

 하수담당과 사업 로  환경시 사업  합하여 하수 사업 로 된 것

로  하수시 과 하수 , 하수처 시  등 하수 업무 전반에 한 사항

므로 산업건 원회 로 하는 것  타당하다고 판단됨.

  ■  함께 안  건  발  원수, 신 조문 비 등 형식, 법령  범

내에  발 하 록 한 건  갖추었 므로 문제점  없다고 .

4.  및 답변

답변

 : 최갑현 원

상하수 과 업무  나  업무는 ?

답변  : 제  전문 원

하수담당시 만 하수 사업 로 넘어가

는 것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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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론  : 없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수 견 :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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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참고사항

 [ 련법규]

  ■ 방 법 제35조 [ 방 회  결사항] ① 방 회는 다 사항  결  

   한다.

   1. 조례  제정 및 개폐

   2. 산  심 ․확정

   3. 결산  승

   4. 법령에 규정된 것  제 한 사 료․수수료․ 담 ․ 방  또는 가    

      과  징수

   5.  ․   

   6. 산  취득․처

   7. 공공시  ․  및 처

  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 제 한 산  무 담 나  포   

   9. 청원  수  처

  10. 타 법령에 하여 그 한에 하는 사항 

   ② 방 단체는 제1항  사항 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하여 방       

    회에  결되어야할 사항  로 정할 수 다.

  ■ 방 법 제50조[ 원회  ] ① 방 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  

     하여 원회  둘 수 다.

   ② 원회는 안과 청원등  심사․처 하는 상 원회  특정한 안건  

    시적 로 심사․처 하  한 특별 원회  2종 로 한다.  경  시․  

    및 회  상 원회   령령 로 정한다.

   ③ 원회  원  본회 에  한다.

  ■ 방 법 제51조 [ 원회  한] 원회는 그 에 하는 안과 청  

   원등 또는 방 회가 한 특정한 안건  심사한다.  

  ■ 방 법시행령 제20조 2[시․  및 회  상 원회 ]  

    법 제50조제2항  규정에 하여 상 원회  할 수 는 시․  및   

    회는 원정수가 13  상  회로 하되, 그  별  9   

    같다.


